
2023. 4. 3.(월)

브리핑
2023년 4월 3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나. 단말기유통조사팀
다. 편성평가정책과
[보고 안건]
가. 미디어다양성정책과

박동표 팀장(2110-1550)
김성욱 과장(2110-1280)

장대호 과장(2110-1460)

2023년 제10차 위원회 결과(서면회의)

[의결 안건]

나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

부과 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고)

o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세부기준을 구체화·명확화하여 

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.

- 감경사유 중 ‘조사협력’의 의미를 구체화하고, ‘조사협력’, ‘자율준수’,

‘재발방지대책’은 실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차등적으로 

설정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함.

다. 2023년 방송평가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

o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(재승인) 대상 방송사업자의 2022년도 

방송실적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기본계획(안)을 심의‧의결함.

- 2023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(371개 방송국)으로,  

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‧편성‧
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

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‧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임. 

[보고 안건]

가. 2022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
o 2022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(131개사)의 장애인방송

(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) 제공 실적 평가결과 및 이행의무 미달성 

사업자(7개사)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함.

-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△편성의무 이행을

준수토록 행정지도 실시(장애인방송 개선계획(안) 제출 포함) △장애인

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 지원 등 조치방안을 제시함.

-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

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(’23.4월)할 예정임. 끝.


